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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90차 체회의

1.일시․장소

○ 일시 :2015.6.1.(월)16:00~18:30

○ 장소 : 법원 1601호 회의실

2.참석자(13명)

○ 수석 문 원,강수진,김 아,김세종,김혜경,노수환,박지선,범

,오기찬,이진국,최 ,황병헌 문 원

○ 운 지원단장(간사)

3.주요 안건

○ 장물범죄 양형기  수정안에 한 계기  의견조회 회신 결과 

검토

○ 제5기 양형기  설정  수정 상범죄군 선정 검토(I)1)

4.장물범죄 양형기  수정안 논의 결과

가. 현행안  지하기로 견 치됨( 체적 검토내용에 하여는 

주무전문 원 검토보고서 참조)

(가)‘일반장물’유형에서 ‘불특정 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으

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으로 범행한 경우’를

특별가 인자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

 ‘불특정 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으로 하거나,상당한 기간에 

걸쳐 반복 으로 범행한 경우’는 법률상 ‘상습성’과 구분되면서

1) 양형 원회 제66차 전체회 에서 보고할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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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,비난가능성 등 양형에 있어서 동등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으

며,사기범죄,성범죄 양형기 에도 동일 는 같은 취지의 특별

가 인자가 존재함

○ 문 원단 논의결과

 ‘불특정 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으로 하거나,상당한 기간에 

걸쳐 반복 으로 범행한 경우’는 피해자를 상 로 직  질러지

는 사기,폭력,공갈범죄 양형기 에서의 특별가 인자로서,피해

자와의 직  면 없이 본범과 사이에서 질러지는 장물범죄의 

경우에는 그 성격상 가 인자로 설정함이 하지 아니함

 ‘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으로 범행한 경우’는 기본 으로 다

수범죄 처리기 에 따라 가 함이 원칙이고,‘범행의 반복’은 

한 피해 결과를 래하거나 조직  범행과 련될 개연성이 높

아 이미 특별가 인자로 설정되어 있는 ‘개인  피해 는 사회

 피해가 상당히 한 경우’나 ‘범행을 조직 으로 분담해서 행

한 경우’와 복 용의 우려 있으므로, 행안을 유지하기로 의

견일치

II.향후 일

○ 문 원 제91차 체회의

 일시 :2015.6.15.(월)16시

 안건 :제5기 양형기  설정  수정 상범죄군 선정 검토(II)


